
경제 > 경제일반

국세청,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4만 가구·553 2억원 조기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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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종=뉴시스] 안호균 기자 =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'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

로장려금'을 법정기한(12월30일)보다 앞당겨 1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.

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(2025년)과 장려금 지급시점(법령상 2026년 9월)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

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됐다.

이번에 지급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.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

만 가구에 5532억 원이 지급된다.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.

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는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.

장려금은 신청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.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

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.

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심사결과를 안내했다. 자동응답시스템(1544-9944), 홈택스(손택스)에서도

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.

문의 사항은 '장려금 전용 상담센터'(1566-3636)에서 상담할 수 있다. 

국세청은 "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반기분 신청기간(2026년 3월1일~16일)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

(2026년 5월1일~6월1일)에 신청할 수 있다"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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